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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을 건강하게, 소상공인을 따뜻하게

중소벤처기업부

수신 불공정거래신고센터

(경유)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담당자

제목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상담 안내 협조요청

1. 귀 단체 및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중소벤처기업부(이하 '중기부 ' )에서는 기업 간 거래 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를 예

방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70개소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,「대 ·

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상생협력법 ' ) 제22조의 2에 따라 납

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.

3.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 · 위탁거래 시 수탁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, 이

와 관련된 애로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지원을 요청드리며, 수탁기업이 위탁기업 대

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을 희망할 경우, 조정협의 신청 절

차 및 대 ·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한 법률지원에 대한 안내 등 제도이용을 위

한 적극적인 지원을 협조 요청드립니다.

4. 아울러, 위탁기업이 조정을 거부하거나, 계약서의 조정협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

특약 조항을 기재하는 등 위법 · 부당한 피해 사례를 인지하는 경우. 중기부에 통보

하여 주시고, 피해기업에 아래의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

니다.

ㅇ 위탁기업이 조정협의 신청을 받고 협의 개시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

우, 수탁기업은 상생협력법 제22조의2 제8항 및 제28조에 따라 중기부 장관에게

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접수 : (분쟁조정)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☎ 044-204-7948

(법률지원) 대 ·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☎ 02-368-8470, 8463

5.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요건 및 절차, 분쟁조정 신청 요건 등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

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

니다. (www.mss.go.kr - 공지사항 -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안내 '21. 6.15. ) .

끝.

http://www.mss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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